
[별표]

평가위원 유의사항(제5조제2항 관련)

▪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.
▪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.
▪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.
▪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편 가르기 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.
▪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

합니다.
▪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정성 필수 제안 사항 평가 시 업체 제안 내용이 제안 요청 사항을 반영하

였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평가한다.

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

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

▪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

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

▪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

▪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

▪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위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.


